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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1990년 이후실시된가정폭력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폭력 발생률이 28%～36%에 달하며(박

란, 2006), 여성긴 화 1366의 2005년가정폭력상담

은 47,021건에 달한다.1) 한편, 여성가족부 조사(2005)에

의하면 국기혼가구 6가구 1가구에서가정폭력이발

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경찰청의 2003년부터

2007년 6월까지의 가정폭력신고 황을 보면,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총 5만9천여건이며, 피해자는 6만5천59명에

달하는것으로분석된다. 신고된가정폭력사건 아내학

는 4만8천984건으로 체의 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2007년 10월26일).

가족의구성원에의해다른가족구성원이피해를입는

가정폭력은인간에 한 기본 인신뢰와 인간성을 괴

하고피해자에게신체 , 정신 고통을안겨주는심각한

폭력행 이다. 특히, 오랜기간남편으로부터의학 를받

아왔던여성들은심각한신체 , 심리 상해를경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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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의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해서 가정폭력 발생 시 아내학 의 험성을 면 히 단할

수 있는평가 척도를개발하고자 하 다. 이를 해 우선, 외국의 험성 평가도구를 알아보기 해 연구자료를 수집,

조사하고, 효과성이검증된재범 험성평가도구들을분석하 다. 연구 1에서는한국여성의 화연합상담원들을 상으

로국내가정폭력범죄의발생요인을분석하고가정폭력가해자들의정 인 험요소와역동 인 험요소가무엇인지

를분석하 다. 외국의가정폭력 아내학 험성평가도구들과연구 1의결과를바탕으로한국에서발생하는가정폭

력 사건에 합한 재범 험성 평가도구를 개발하 다. 연구 2에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아내학 험성 평가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사하기 하여 다른 유사 험성 평가도구와 비교 분석 측 단 을 산출하 다. 연구결과,

본연구에서개발한아내학 험성평가도구인 WARA(Wife Abuse Risk Assessment)의 거 련타당도 평가자간

신뢰도가우수함이검증되었다. 한, ROC분석으로 거집단의변별기 을산출한결과, 고 험집단과 험집단

을 히변별해주는것으로 나타났다. 본연구에서 확인된실증 연구결과들은형사사법기 의 자의 단을 보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도와 것이기에 가정폭력에 기인한 고도의 험가능성에 하게

처할 수 있는 실 인 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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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가정폭력상담건수는 총 162,673건이다(한국여성의 화연합,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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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그 결과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다.2)

서구의 경우 가정폭력이 하나의 사회문제로서 인식되

기시작한것은 1960년 들어서면서부터이다. 미국의경

우에는 1960년 와 70년 에여성단체를 심으로매맞

는 여성들을 한 핫라인과 쉼터 등이 생겨났으며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면서부터 가정폭력이라는 것이 일부 소

수가정만의문제가아님을확인하기시작하 다. 더욱이

가정폭력을 방치했을때 상되는가족구성원의 사망 등

그로 인한심각한 험을고려하여 최근에는 가정폭력을

살인 방의차원에서, 보다 극 으로조치하기 한다

양한 입법조치와 정책들을 강구하고 있다(김은경, 2006).

우리나라의경우, 1980년 들어가정법원이나가정법

률상담소, 여성의 화등에구타당하는아내들의실상이

드러나면서부터가정폭력문제가사회 으로가시화되기

시작하 다(홍창희, 1997). 이후가정폭력의근 과 방

을 해 국가의 본격 개입이 시작된 것은 1997년 ｢가

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한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피

해자보호등에 한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

하면서부터이다. 폭력피해 여성들을 한 상담소나피해

자보호시설의설치와지원이 확 된 것은바로이 법률

에 근거해서이고 이때부터 피해 여성에 한 보호가

실화되었다.

그러나 1998년 7월 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가

정폭력 신고는 증가되고 있지만, 가정폭력방지법이 실제

로 가정폭력재발방지와 피해자안 보호에 얼마나 효과

인지에 해서는 많은 비 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가

정폭력방지법의 심축인가정보호라는입법취지가오히

2) 이에 련하여 최근에는 주로 ‘외상 후 스트 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이하 PTSD)’라는 진단으로

심이 모아지고 있다(이수정, 서진환, 2005; 채 주, 2005).

PTSD란 신체 인 손상 생명을 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후 나타나는 정신 인 장애가 1개월 이상 지속되는

질병으로정의되고있다. PTSD는 DSM-Ⅳ에서명시하는바

와 같이 첫째, 실제 이거나 인 죽음, 심각한 상해

는 신체 안녕을 당한 경험을 말하며, 둘째, 개인이 느

끼는공포, 무력감 고통경험을 말한다. 즉강간, 아내구타

와같은피해를입은여성들이악몽을꾸거나비슷한자극에

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려는 경향을 나타내면서 불안, 악몽,

두려움, 무력감, 공포 등을 장기 으로 계속해서 반복 으로

나타낼때 외상후스트 스장애로피해자의심리 , 정서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

볼때가정폭력 학 는외상 사건즉외상후스트 스

장애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김 정, 이수정, 2007).

려 피해자의 안 보호에 히 응하지 못하게 만

드는 결과를 래하게 되는 데에 기인한다. 즉 가정폭력

사건을가정보호사건으로단순화함으로써기소유 나불

기소처분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형사처벌 신상담이

나 치료, 수강명령 등 극히 수동 인 보호처분에만 의존

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와 문제들에 한 인식은 2007년 7월 3일

‘가정폭력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결과를 이

끌었다. 이 개정안에서 에 띄는 은 검찰에서 상담조

건부 기소유 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가정폭력사건에 하여 구체 인 처우가 부재하

던 과거와 달리 보다 극 인 치료 개입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 그러나 개정법안은 가정폭력

사건에 한 검찰의 수사지침에 불기소처분, 기소유 ,

상담조건부 기소유 , 가정보호사건 송치 등에 한 상

세한 기 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정폭력을 상습 으

로 지르는 고 험군의 가정폭력가해자들을 그 로방

치함으로써 피해자의 안 과 보호는 물론 폭력 재발 억

제에도효과 으로 응하지 못하는커다란 문제 이

상된다.

그동안시범 으로실시되었던상담조건부기소유 의

가장큰 문제 으로 드러난것은 가해자에게상담권고를

내린후사후조치가없다는 이다.3) 즉가해자가상담을

제 로 안 받는 경우, 기소유 를 취소하고 기소를 하거

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는 없었다. 그 결과 상담

조건부기소유 가 종국처분이 되는경우에 가해자는스

스로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상담에 제 로응하지

않고상담을 받으면서 한편으로피해자를 폭행하는사례

가연이어발생하고있다(우먼타임즈, 2007). 그러나이와

같은 경우에도 이를 어디에도 호소할수 없고 다시 가

정폭력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도리밖에는 없다.

미국, 국등에서는기소를 한수사실무규약에서검

사로하여 가정폭력사건을처음부터마치살인사건소

송처럼다루도록권고하고있다(김은경, 2006). 한경찰

3) 이에한국여성의 화연합을비롯한여성계에서는상담조건부

기소유 의경우반드시모니터를하도록하여상담을어디서

받았는지제 로보고서를받고불성실하게상담을했거나상

담 폭력이 발생한 경우 처리 등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기간을정하여이제도가실효성있게진행이되는

지모니터를하여제도의실효성을높일것이요청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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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소송과정에서 피해자에 한 험을 방하고

안 계획을 세워야 하는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주

목할 것은 가해자 개입과 처우 략을 기획함에 있어서

피해자안 확보를 한소 “ 험조사”를반드시시행

하여 사와배심원 등에게해당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는 이다. 가정폭력사건을처리하는기 이명확하

지 않아 검사 개인의 재량에 맡겨져 온우리나라와는

비되는 부분이다.

장기 가정폭력이 피해자의생명을빼앗은사례나피

해자 던 배우자가 오히려 가정폭력의 가해자를 살해하

는 등에서처럼가정폭력에 기인한 험은 생명의 손실을

담보로한다. 이와같은 재의상황을고려할때상담조

건부 기소유 제도는 오히려검찰이 가정폭력 가해자들

에게상담을받는것을요건으로하여일시 으로면죄부

를주는측면이있다. 사 선별없이가해자를무조건

상담에 임하도록 허용한다면 상담이 효과성을 발휘하기

보다는오히려이와같은처분을악용하여혼인 계를유

지한 채가정폭력을 만성화시키는결과를 래하게 만들

수도있다. 이같은상황이 개되는것을막기 하여서

는 상담조건부기소유 혹은 보호 차로 회부하는 과정

에서 험수 에 한평가가꼭필요하며그에근거하여

상담이 안이 될 수 있는 격한 상자를선별해 문제

행동을교정하는것이필요하다. 생명손실등고도의

험을 견하게하는 사건에 하여서는 상담을 조건부로

기소를 유 시켜주는것보다는 오히려더욱 엄격하게 법

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험성 평가는경찰, 검찰, 법원이모두수행하

여야 한다. 특히 가정폭력 사건 발생 기에는 피해자의

정한 보호를 해서는 경찰의 험성 평가가 더욱

요하다. 이는 피해자에 한 해행 가 임박해오고, 가

정폭력이 재발할 험성이 농후할 경우 경찰은 비록 가

해자가 재 범죄성립요건을 충족하는 범죄를 범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긴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김재민, 2007). 한, 가정폭력 가해자의 험성

과 재범 가능성을 정확하게 악하는 것은 가정폭력 사

안에 한 정한 처벌을 해서는 물론이고 이후 발생

할 가능성이 있는 생명의 손실을 방하기 해서도

요한 과정이다. 즉 험성 평가는 궁극 으로는 폭력발

생 생명 손실을억제함으로써 가정폭력으로부터 시민

과 사회의 안 과 보호를 증 시킬 수 있다는 에서도

요한 의의를 갖는다.

이처럼가정폭력에 한 험성평가는 요한의의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가정폭력 재범 험성 평가

도구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가정폭력의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해서 가

정폭력 발생 시 아내학 의 험성을 면 히 단할 수

있는평가 척도를개발하고자 하 다. 이를 해, 다음과

같은 차로 연구를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외국의 험

성 평가도구를 알아보기 해 연구 자료를 수집, 조사하

고, 효과성이 검증된 재범 험성 평가도구들을 분석하

다. 연구 1에서는 한국여성의 화연합 상담원들을 상

으로국내 가정폭력 범죄의발생요인을 분석하고가정폭

력 가해자들의 정 인 험요인과 역동 인 험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 다. 외국의 가정폭력 아내학

험성평가도구 연구 1의결과를 바탕으로한국에서

발생하는가정폭력 사건에 합한아내학 험성평가

도구를개발하 다. 연구 2에서는본연구에서개발한

험성평가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검사하기 하여다

른 유사 험성 평가도구와 비교분석 측력 단

을 산출하 다.

재범 험성 평가방법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다양한 으로 범죄자를

평가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다. 통 으로 보자면, 크게

두 가지 평가체제로 나 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정신의학 험성 평가와 통계 험성 평가가그것이

다. 가장 통 인, 정신의학 인 평가는 상자의 재

인격 상태와 환경조건 는 과거의성장 환경 등을 반

으로 분석․검토하여 최종 으로 당사자의 재범가능

성을 문가들이 ‘네' 는 ‘아니오'로 단하는 형식으

로 이루어진다. 이 평가 방법은 일반 으로 비표 화 된

분야에서 문가가 범죄자들에게 여러 질문을 한 후, 주

이고 직 인 단을 한다. 그래서 이 방법을 흔히

체 평가법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러한 정신의학 ․

직 평가법은 소 말하는 직업 문성에 주로 의

존한다.

반면, 통계 평가법은 개범죄자와비범죄자집단을

상으로재범과 련이되는요인들을조사하고이를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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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으로체계화한기 에근거하여이루어진다. 소 범

죄 측표라고 불리는일정한 범인성요인을 기 으로 해

서각개인의 험요소를계량 인방법으로측정해낸다.

이러한 통계 평가는 과거의 많은 사례에 한 실제

인 경험에 의존하기 때문에 객 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있다는큰장 이있으며, 경험 인자료에 한사

분석을 근거로 험요인을산출하기때문에일정한훈련

기간을 거치면쉽게 용이가능하다. 한, 통계 평가

는재범발생률을 측할때임상 평가보다더나은결

과를 보여 다고 알려져 있다(Andrews & Bonta, 1998;

Grove, Zald, Lebow, Snitz, & Nelson 1995; Hanson &

Bussier, 1998). 통계 험성 평가는 범 한 연구를

통해 개발된표 화되고 객 인평가도구의 사용을 포

함한다. 이러한 도구들은 일반 으로 범죄 험성의 계량

으로 측정하게된다. 를 들어, 도구에서 높은 수를

받은 사람은 미래에 범죄 는 반사회 행동을할 확

률이 높다고 단할 수 있다.

좋은통계 험성평가는기본 으로역동 험요

인과 정 험요인을 모두 포함한다. 정 험요인은

변하지 않는 재범 련( 기 입건 연령, 가족 계, 나이

등)요인인반면, 역동 험요인은개입을통해바뀔수

있고처우의목표가되는재범 련요인(범죄 태도, 잔

인한 기질, 낮은 자존감, 죄책감 결여, 교우 계, 알코올/

약물남용등)이다. 의 험성평가도구들 부분은

정 험요인(범죄경력, 교육정도/직업, 생활에서의 요

한 계)을 바탕으로 역동 험요인을 함께 고려한다

(Andrews & Bonta, 1998).

형사사법 차에서의 험성평가, 그리고 가정폭력

검찰은최근 ‘ 도, 사기, 폭력’ 등 3 범죄에 해양

형 요인을분석하여 구속․구형기 을 새로이 정비하

다. 이를 하여검찰은 2007년 7월 1일부터 9월 10일까

지 924건의 법원의 선고 형량과 검찰의 구형량 등을 분

석하여 보다 체계화된 구속 장 청구 구형기 을 마

련하 다. 이와 같은 노력은 최근 형사소송법의 개정의

취지와도 맥을 같이한다. 지 까지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역에서 가장 큰 불신의 상은 양형문제 다. 즉 유사

한 범죄와 죄질에도 불구하고 법 마다 는 심 마다

상이한 형량으로 해서 양형에 한 공정성과 객 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던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사법제도개 추진 원회에서는 양형데이타베이

스 구축, 참고 양형기 제도의 도입, 양형 원회의 설

치등과같은여러가지 안을제시하 는데, 개정된형

사소송법개정안에서는 이와 같은방안들을 극반 하

고 있다.

이 같이 양형 차에 있어 크나큰 변화를 도입하게 된

데에는사실인정 차와 양형 차가 원래이분화 되어있

지 않은 우리나라의 법 구조상의 특성이 반 되어 있다.

소송구조가 차이분론을 취하고 있지않은 연유로해서

범죄사실의인정에 상 으로 더많은 노력을기울여왔

던 데 비하여 양형의 근거가되는 다양한 요인들에 한

조사과정은다소 그 요성이간과되던 것이사실이었다

(김혜정, 2006). 세계 으로 결 조사 차에많은비

이주어지는 데 비해우리나라의 사법 차에서는지 까

지양형 단의 주요 근거가되는 결 조사 차가주목

받지못하던연유는바로이같은법구조상의특징과

련된다.

양형단계는유무죄의확정 이후형벌의목 을실 하

기 하여 정한 형벌을 발견하여야 하는 단계이다. 따

라서범죄사실에 한조사이외에다양한형태의비유형

정보에 해서도수집을해야할필요성이생기며, 이

런 에서 보자면 양형단계는 사실인정단계와는 달리

취 될 필요가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당사자주의

소송구조를 따르는 미국에서는 법원이 직권 으로 양형

에 한자료조사를운 하며, 독일의경우사법보조제도

를두고 있어서 사법보조 이피의자를 견하여조사활

동의결과를검사나법원에보고서로써제출토록하고있

다. 우리나라에서도개정형소법에서는검사에의한기소

조사를 인정하여 보호 찰 들이 양형에 한 기본

인자료를조사하도록함과동시에법원소속조사 을통

하여서도양형자료조사를시행하도록인정하고있다. 이

는검찰의지휘를받는기소 조사의경우검사가피의자

와 립하는입장에서범죄사실에 한수사와함께양형

을 철하기 하여 조사를집행하려는 의지가반 되기

때문이다.

개정된형소법에따르면서로의필요에따라검찰에의

한 기조 조사와 법원에 의한 결 조사를 복 으로

모두 인정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국내 조직상의 업무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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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앞으로행정 수요와편의에따라재조정될여지가

많다. 재로서주목할사항은드디어우리나라에서도형

소법의 개정에 한 논의과정에서지 까지 거의 형식

으로 집행이되어 왔던 결 조사과정의 요성이 부각

되었다는 이며 최근에는 결 조사(혹은 기소 조사

라도) 시 무엇을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조사해야 하냐

는문제가그다음으로부각되고있다. 외국의경우법체

제에 따라 검찰이든 법원이든 양형에 한 의사결정

언제나조사과정을거친다. 일반 으로이와같은조사과

정은 범죄사실에 한 신문 차와는 독자 으로 운 된

다. 특히 서구의 경우 험성평가(risk assessment)라는

포 인 용어로서 양형인자에 한 다양한 조사 차를

지칭하기도 한다.

가정폭력의경우 사실상유무죄입증 차는크게어려

운의사결정과정이아니다. 허나형사처분여부를결정하

기 한 구형 단은 상당부분 검사의 주 잣 에 의

해좌우된다. 재로서는명확한평가기 이존재하지않

더라도검사가가정폭력사건에 하여구형할시주로고

려하게 되는 문제는 재발가능성이다. 부분의 가정폭력

이상습 이라는사실을고려하고본다면일부사건의경

우 가족구성원들의생명 손실까지도염려해야 할 요건이

될 수 있다.

오랫동안 폭행을 일삼아오던 남편을 살해한 남편살해

사건들의 경우폭력의 가해자가피해자에의해사망하기

까지 여러번가정폭력의피해를피의자가호소하 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이수정, 서진환, 2005; 채 주,

2005). 남편 살해로청주교도소에 수감 인 여성 129명

을 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 남편으로부터의피학 경

험이 82.9%(107명)에 달했고, 매월 1회 이상 폭행을 당

한 경우도 66.6%로 조사되었다(김 희, 박 배, 이재희,

2004). 이는피학 로인해배우자를살해한여성들이오

랫동안 피해자들로부터학 를 받아왔으며그와 같은 상

황에서도 형사사법 개입이 히 이루어지지 않았음

을 추정하게 만든다. 결국 형사사법 개입의 부재는 배

우자 한 사람의 생명 손실로 이어지는결과로 산출된

것이다.

이시 에서 고민해보아야하는 은가정폭력에 해

형사처분을 지양하는 사법부의 태도가 가정폭력 가해자

나피해자의생명손실을담보로하는것일수있다는사

실이다. 이 같이 가정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극단 상황을사 에 방하는것은국민의생명

권 보호를 해서도 꼭 필요한데, 여러 연구들에서 지

된가정폭력의만성 기제를고려해볼때단기상담만으

로이루어지는 재의체제는가정폭력을 한결코궁극

인 안이될수없을것이다. 그보다는보다 극 인

사법개입이 필요하며 이를 하여서는 검사선의주의에

따른 합리 구형기 의 마련이 꼭 필요하다. 가정폭력

재범 험성평가, 나아가가족구성원의생명손실가능성

에 한평가는이같은가정폭력의악순환에서피해자는

물론가정폭력 가해자의 생명보호를 해서도 가장유용

한 단기 이 될 것이다.

가정폭력 재범 험성 평가 요인 도구

기존의연구들을바탕으로 가정폭력재범과 련된

험요인들과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정폭력 재범 험

성 련 평가도구들을 살펴보자. 우선, 재범을 견하는

험요인들은정 요인과역동 요인으로분류될수있

다(이수정, 윤옥경, 2003).

가정폭력에 한 정 험요인들은 분리, 임신 혹은

출산, 공격의심각성과빈도증가, 성 학 , 과거폭력범

죄 경력, 자녀학 , 과거 무기 사용 는 강력한 생명의

, 어렸을때의폭력 가정환경, 동물학 , 재고용

문제, 재자살 는살해 념․의도, 스토킹, -비

명령 반 등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재범을 견하게 해주는 역동 험요인들

로는 낮은 자아존 감, 성역할에 한 경직되고 왜곡된

기 , 의존성과 극심한 질투, 편집증, 분노, 폭력을 갈등

해결의 도구로 인정, 권력과 통제에 한 과도한 욕구,

음주 약물남용, 문제의축소나문제자체의부인등으

로 확인되었다. 한, 국 런던 수도경찰청(MPS)이 사

용하고 있는 험성 평가요인과 미국 미시간 주 경찰이

평가 자료로 쓰고 있는피해자에 한 치명 험성 요

인에는 ‘당사자 간에 이혼수속을 밟고 있거나, 이혼 상

태에 있거나, 별거 인 경우', ‘근래에 폭행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을 경우', ‘상 방에 하여 성폭행을

가해 올경우', ‘스토킹등의행태로피해자를 괴롭 온

경우', ‘흉기를소지하고폭행한 경우', ‘애완동물을죽이

는 경우', ‘약물 혹은 알콜 독자인 경우' 등이 있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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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민, 2007).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정폭력 험성 평가도구들

은재범 험성을평가하는것에서부터폭력의치명성, 일

반폭력 험성을 평가하는 등으로 다양하다. 그 재

리 쓰이며, 잘 알려진 가정폭력 험성 평가도구들은

표 1과 같다.

도구명 도구 설명

SARA

Spousal Assault Risk Appraisal Guide는 1994년 Kropp, Hart, Webster, 그리고 Eaves에의해처음개발되었으며,

2000년 Krop와 Hart에 의해 개정되었다(Grann & Wedin, 2002). 상은 남성 가해자이며, 배우자 폭력에 한

20개의 험요인들을평가를평가한다. 평가자들은 3 척도(0 은해당없음, 1 은부분 으로 는아마도해당

함, 2 은 확실하게 해당함)로 평가한다.

DAS

Danger Assessment Scale은 1995년피츠버그 학의 Campbell과동료 연구자들이피학 여성들과그 지않은

여성들이경험하 던피학 경험을비교해 으로써개발한 험성사정척도이다. DAS는장기화된배우자와의

폭력상황에서 피학 여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남편의 학 에 기인한 험요인을 측정해 다(Campbell, 1981,

1986, 1995; Stuart & Campbell, 1989).

ODARA

Ontario Domestic Assault Risk Assessment는 캐나다온타리오주 경찰과 정신건강센터가 력하여개발한 아내

학 측도구이다(Hilton, Harris, Rice, Lang, Cormier, & Lines, 2004). 13개의 /아니오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목들은 가해 남성의 폭력 · 반사회 행동 이력, 최근 학 의 세부 행태, 피해자의 개별 상황

등에 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DOVE

Domestic Violence Evaluation은 Ellis에의해 2005년 제작되었다. DOVE는 19개의 측요인들로구성되어있으

며, 측요인들은해로운활동(폭력, 정서 학 , 심각한정서 이고신체 인상해, 살인에 한 )과그것들

에 한 반응(명령에 항하거나, 음주나 약물에 해 불평하고, 상담가 는 정신과 의사에게 치료받거나 집을

떠나는것), 계문제(같이지내기어렵거나, 비난하는것), 마찰, 통제, 분노와정신건강문제들이다(Ellis, 2005).

PAS

Propensity for Abusiveness Scale은유죄 결을받은폭력 인학 자뿐아니라비폭력 인일반남성들의자료

를토 로 1995년 Dutton에의해 제작되었다. 이척도는 부모치료, 애착형태, 분노반응, 외상징후, 자기개념의

안정성 등의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VRS

Violence Risk Scale은 Wong과 Gordon에의해 1999~2003년에개발되었고 2006년에개정되었다. 이도구는

상자의 폭력 험성의 수 을 평가하고, 폭력과 련된 치료목표를 검증하며, 변화하고자하는 상자의 욕구와

그들의 치료 후 향상정도를 평가한다.

VRAG

Violence Risk Appraisal Guide는 폭력 재범을 측하는 도구이다(Quinsey, Harris, Rice, & Cormier, 1998).

VRAG는 12개의항목들로구성되어있으며, 상은심각한폭력범죄나성범죄를 지른남성이다. 아동기행동에

한 이해, 가정환경, 반사회 인 범죄행동, 심리 문제, 등을 평가한다.

IBWB

The Inventory of Beliefs about Wife Beating은 아내에 한태도와믿음을측정하기 해개발되었다(Saunders,

Lynch, Grayson, & Linz, 1987). 31문항으로구성된척도는아내폭행의정당화, 폭행에 한보상, 도움의필요성,

가해자 처벌의 불가결성, 가해자의 책임성이라는 5개의 하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CTS

Conflict Tactics Scale은가정폭력을 평가하는가장 리 쓰이는도구이다(Straus, 1979, 1990). CTS는데이트하

는 동안이나 혼인 계에 있는 배우자에 한 폭력을 측정할 때 사용하며, 배우자 간 신체 학 , 심리 공격,

상의 갈등을 측정한다(Straus, Hamby, Boney-McCoy, & Sugarman, 1996).

PCL-R

1980년에 Hare박사는정신병질을 측정하기 해 PCL을개발했고, 1991년에 PCL-R로 개정하 다(Hare, 1996).

PCL-R은 크게 2요인, 4개의측면으로구성되었다. 요인 1은측면 1인 인간특징과 측면 2인 정서 특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요인 2는 측면 3인 생활방식과 측면 4인 반사회 행동으로 구성된다.

표 1. 가정폭력 험성 평가도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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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1

아내학 험성 평가도구(Wife Abuse Risk Assess

ment：WARA) 개발

참가자

국내실정에맞는가정폭력특히, 아내학 의 험요인

목록을 얻기 해 가정폭력의피해자를 지원하고 상담하

는 ‘한국여성의 화연합' 상담원 37명이설문에참가하

다. 가정폭력 상담 경험이 비교 많이 있는 상담원들을

선별하기 해상담경력을 일제상담원은 3년이상, 시

간제 상담원은 5년 이상으로 제한하 으며, 상담지역 제

한을두지않고 국으로하 다. 이들 37명의평균상담

기간은 약 5년이었고, 평균연령은 약 41세 다.

도구

가정폭력 험요인에 한 질문지

‘한국여성의 화연합’ 상담원들에게 배포한 험요인

추출목 의 비 질문지는 개방형질문과 폐쇄형질문이

혼합된 형태로 구성되어, 하나의 험 요인에 해 반복

측정이 가능하게 하 다. 이 때 개방형 질문은 상담원의

험 요 인 빈 도 험 요 인 빈 도

1. 욕설 26 27. 외도 6

2. 의처증(의심, 구만났냐, 질검사…) 24
28. 변태 성 계(구강성교, 변태 행 , 포르노행

, 애들앞 성교 요구)
6

3. 무기로 (칼, 가 , 기톱, 농기구…) 24 29. 자녀폭행 6

4. 발로 밟거나 차기(목, 배…) 23 30. 경제 학 (시어머니 리, 남편시장, 빚…) 5

5. 목조르기 22 31. 심한구타 5

6. 말로 (땅에 묻기, 불지르겠다, 애들과 다같이

죽자,칼로아랫도리도려낸다, 지구끝까지 쫓아가서

죽이겠다, 집나가라…)

21 32. 가해자 자해하며 5

7. 생활비안 (가계부검사) 18 33. 의자로 머리 때림(몽둥이, 목발, 리채…) 4

8. 뺨때리기 17 34. 성기에 이물질넣기(병, 손가락…) 4

9. 물건들고 때리기(야구방망이, 골 채, 각목…) 17 35. 술병깨서 얼굴 기 4

10. 친정무시, 모욕, 박(주 사람 박) 16 36. 임신기 구타 4

11. 물건던지기 16 37. 옷찢기 4

12. 집기부순다 15 38. 발가벗기기(아이들 앞에서…) 4

13. 주먹으로 때리기(손으로때리기, 얼굴, 머리…) 14 39. 자녀성추행 4

14. 때린후 강간 13 40. 머리자르기 4

15. 감 (외출 지) 13 41 음모깎기, 뽑기 4

16. 담뱃불로 지지기(음부, 등, 손…) 11 42. 휴 폰추 (일상추 ) 4

17. 무시 11 43. 사사건건 트집잡기 3

18. 강제 성 계(매일요구…) 11 44. 통화내역 조회 3

19. 머리채 휘어잡고 끌기 11 45. 묶은후 때리기 3

20. 벽에 부딪히기 10 46. 가둬놓고 때리기 3

21. 칼로 찌르거나 베기 10 47. 가죽 로 때리기 3

22. 잠안재우기 10 48. 밥상엎기 3

23. 머리만 때림 9 49. 내쫒음 2

24. 옷벗기고 때리기 9 50. 무기없는 (험악한표정, 손으로때리려 쳐든다…) 2

25. 성 비하발언 7 51. 잘못했다고 빌기 2

26. 망치로 때리기 6 52. 치기 2

표 2. 아내학 험요인 개방형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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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생생하게담을수있도록사례를 심으로요인들

을 쓸 수 있게 만들었다. 개방형 질문지에는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아내 구타나 아동학 를 포

함한모든가정폭력상담사례 기억이남는사례 2가지

를 자세히 는 것이다.장폭력 상담사례에서 폭력행 의

특성에 해모두 도록구성되어있고, 세번째는가정

폭력 피해자가 폭력으로 인해 입은 피해의 결과에 해

모두 도록 구성되어 있다.

한폐쇄형 질문지는가정폭력을연구하는기존의국

내학회지논문 60여편과 20여편의 외국논문들을갈무

리하고그안에서반복되어나타나고, 가정폭력의 험을

반복시키는 요인들을 추출하여 요인 목록을 만들어, 그

목록 상담원들이상담경험을통해가장 험하거나가

장 빈번하다고 생각하는 요인 20개를 뽑도록 하 다.

결 과

아내학 험 요인의 빈도

‘한국여성의 화연합’ 상담원들이응답한질문지 아

내 학 의 험요인에 한 개방형 질문에 한 결과는

표 2와같다. 의처증에 한내용 24, 욕설 26, 무기로

24, 목 조르기 22, 발로 밟거나 차기 23 등의 내용이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기타 내용으로는 침을 뱉는

다든가, 자녀 앞에서 때린다든가, 옷을 태운다든가, 얼굴

에소변을본다든가, 이 태도(남들과같이있을때 vs

둘만있을때), 자기비난하는것못참는다, 모든문제의

원인을아내탓으로돌리고, 원하지않은임신을했을때

아내를 폭행한다와 같은 내용들도 있었다.

‘한국여성의 화연합’ 상담원들이응답한질문지 아

험 요 인 빈 도 험 요 인 빈 도

1. 가해자의 흉기 30 28. 피해자외의이성과의연애 11

2. 가해자의 흉기사용 30 29. 가해자의 자살 11

3. 가해자의 이유 없이 배우자를 의심 하는 성격 29 30. 피해자의성장기의가정폭력경험 11

4. 가해자의 성장기 가정폭력의 경험 28 31. 피해자의 경찰신고 11

5. 가해자의강제 인성 계 27 32. 가해자의 불안정한 직업 9

6. 가해자의살해 27 33. 가해자의 후회 죄책감 결여 9

7. 배우자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태도 26 34. 가해자 이외의 이성과 동거 9

8. 술을 마시고 취한상태에서의 폭행 25 35. 자녀에 한 신체 학 9

9. 발로차기 25 36. 피해자의 통화목록 조회 8

10. 목조르기 25 37. 가해자의 공감능력결여 8

11. 임신 폭행 22 38. 피해자의 우울증 8

12. 가해자의 배우자 무시하는 태도 22 39. 피해자의 이혼요구 6

13. 가해자의 알콜 독 22 40. 피해자외의 이성과 동거 5

14. 가해자의 욕설 비난 22 41. 가해자의신체 장애 5

15. 가해자의결혼 폭행 21 42. 가해자의 과 5

16. 벽에다가 치기 21 43. 원하지 않는 임신 5

17. 피해자가 호소하고 있는 심각성의 정도 21 44. 가족이외의 타인폭행 4

18. 가 부러지는 등의 심한 상해 20 45 가해자의 성매매 이성과 성 계 3

19. 행동통제(매시간 화확인, 피해자의 계획을 허락해주는행 ) 19 46 .피해자의 이메일 해킹 3

20. 가해자의 심한 질투 18 47. 가해자의 애완동물 학 경험 3

21. 가벼운 손찌검 17 48. 피해자의 알코올 독 3

22. 가해자의 자해 자해시도 14 49. 피해자의경제 무능력 3

23. 피해자 묶기 13 50. 가해자이외의 이성과의 성 계 2

24. 삶의 장애를 가져오는 상해( 구 손상) 13 51. 피해자가 집을 떠나는 시도 행동 2

25. 자녀에 한 성 학 13 52. 피해자의 유산 1

26. 타박상이나 조 베인 상처입히기 12 53. 가해자이외의 이성과 연애 1

27. 가해자의 우울증 11

표 3. 아내학 험요인 폐쇄형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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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학 의 험요인에 한폐쇄형설문결과는표 3과같

다. 가정폭력가해자의흉기사용이나, 흉기 이모두빈

도가 30으로 가장 험하거나빈번한 험요인으로인식

되고있음을알수있었다. 그뒤로이유없는배우자에

한 의심이 29, 가해자의 살해 과 가해자의 강제 인

성 계는 27의빈도를나타냈으며, 배우자를소유물로생

각하는태도가 26, 취한상태에서의폭행이 25, 발로차기

와 목조르기가 모두 25의 빈도를 나타냈다.

와같은상담원들의개방형질문과폐쇄형질문의응

답결과들은 기존의 국내외 연구에서 언 되었던 가정폭

력 특히 아내학 에 한 험요인들과 복되는 경

우도있었지만, 차이 도나타났다. 우선, 무기사용, 성

인 학 , 과거폭력의 경력, 다양한 수 의 신체 학 ,

의심 등은국내외 연구에서와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가정폭력의 험성을 견할수있는요인임이나타났다.

반면, 국내에서는 외국과는 달리,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가계부를 심하게 검사하는 등의 경제 인 학 , 친정에

한 무시와 모욕 등이 험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외국

의 연구에서 종종 언 되는 총기사용, 스토킹, 이혼상태

에서의 근 지명령 반 등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아내학 험성 평가도구 개발

연구 1에서 얻어진 험요인들을 분석한 결과와 기존

의외국에서활용되고있는가정폭력 아내학 험성

평가도구들을 토 로 아내학 험성 평가도구(Wife

Abuse Risk Assessment：이하 WARA)를 완성되었다.

여기서가정폭력을 지속하는 요인들이단일하지 않고신

체 , 심리 , 성 , 그리고경제 인문제등이복잡하게

얽 있어본질문지를작성할때도범주별로나 어서구

성하 다. WARA는학 척도별로 요도를고려하여문

항의수가다르도록구성하 고이들해당문항들의총

이 곧 WARA의 하 척도 별 수가 된다.

WARA는 신체 학 를 낮은 수 , 간 수 , 높은

신체 학 ( ) 처행동 ( )

1. 수 0 1 2 12. 회피 0 1 2

2. 수 0 1 2 13. 응 방법 0 1 2

3. 고수 0 1 2

성 학 ( ) 경제 학 ( )

4. 강제 성 계 0 1 2 14. 경제 책임 회피 방임 0 1 2

5. 변태 행 0 1 2 15. 배우자 경제권 불인정 0 1 2

심리 학 ( ) 과거범죄력 ( )

6. 모욕 수치심 0 1 2 16. 이 가정폭력 신고경험 0 1 2

7. 0 1 2 17. 과거 가정폭력 외 입건 0 1 2

의처증 ( ) 역동 특성 ( )

8. 의심 0 1 2 18. 알콜남용 0 1 2

9. 지배욕구 0 1 2 19. 여성 비하 0 1 2

20. 폭력의 심각화 0 1 2

자녀학 ( ) 21. 잔인한 기질 0 1 2

10. 자녀학 0 1 2 22. 공감능력 결여 0 1 2

스토킹 ( ) 23. 죄책감 결여 0 1 2

11. 스토킹 0 1 2 24. 낮은 자존감 0 1 2

WARA 총 ( )

표 4. 아내학 험성 평가(W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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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까지 각각 2 씩 총 6 으로 평가한다. 성 학 요

인에 해서는 두 문항이 할당되어 있는데, 이는 강제

성 계와변태 성행 , 각기두문항에서 2 씩총 4

의 범 내에서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심리 학

요인은 모욕 수치심과 두 문항으로구성되어 각

기 2 씩 최 4 까지의 수를 받도록 구성하 다. 의

처증의 경우 가해자의 외도에 한 근거 없는의심과 지

배욕구두문항으로총 4 이할당되도록되어있다. 스토

킹과자녀학 소척도는각기한문항씩으로구성되어있

다. 피해자의 처행동은문제상황에 한회피와 극

으로맞서는등의 응방법두문항으로구성되어총 4

을 획득할 수 있다. 경제 학 는 경제 책임 회피

방임과 배우자 경제권 불인정 두 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4 을획득할수있었다. 과거범죄력은가정폭력동종

과와그외 과여부로나 어총 4 을획득할수있었

다. 역동 특성은 7개의소척도로구성되어총 14 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WARA는 표 4와 같이 개발되었

다. WARA의 평가방식은 3 척도로 해당사항이

없으면 0 , 1～2개의 해당사항이 있으면 1 , 해당사항

이 3개 이상일 때는 2 으로 채 한다.4)

연구 2

조사 상자

본 연구의조사 상자로는 교도소에살인(살인미수 포

함)이나 과실치사로 복역 인 재소자들 배우자 혹은

내연의 계 던여성을살해한 남성 48명과청주여자교

도소에서 가정폭력에기인하여 남편을살해한 여성 재소

자 24명이조사에참여하 다. 이때, 여성재소자 24명은

남편을 살해하기 수년간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온

사실을 확인한 바, 남편을 살해한 가해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가정폭력의 피해자 입장에서 조사되었음을 밝

둔다. 그리고 보호 찰소에서 보호 찰을 받고 있는

상자들 에서가정폭력사범 48명이연구에 한참여하

다. 따라서총 120명이설문에응하 고, 이 미응답

이 많았던 답변이 불성실한 설문지 25부는 분석에서 제

외하 다.

설문에응한교도소 재소자와보호 찰 상자 추후

면담에 동의하 던 교도소 재소자 30명과 보호 찰 상

자 48명에게는 추후 1：1 면담을 실시하 다. 추후 면담

을 한 보호 찰 상자 48명 여성이거나, 배우자폭력

사건이아닌부모를폭행한자녀 던 상자총 7명은분

석에서 제외하 다. 따라서 최종 으로 분석이 이루어졌

던 설문지는 시설수용자들 54명과 보호 찰 상자들 41

명의자료 다. 이들에 한 체설문기간은 2007년 7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다.

조사 상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본 연구의 조사 상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우선, 성

별은 남자가 77명으로 81.1%를 차지하며, 여성은 18명

으로 18.9%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40 가 37명

(38.8%)으로가장많으며, 그뒤로많은비율을차지하는

연령 는 50 , 30 , 60 , 70 , 20 순으로나타났다.

재 직업과 련해서는 교도소 수감 인 경우가 54명

(56.8%)이었으며, 일용직이 13명(13.7%), 운 이 5명

(5.3%), 무직이 4명(4.2%)이었다. 그외의기타로는 건설

책임장, 건축유리, 노래방운 , 농업, 부업, 요리사, 보

일러설비, 신문보 소, 유통업, 의류제조, 이용업, 철강업,

재활용수집, 화가, 화장품 매, 환경미화등이각각 1명씩

나타났다.

조사 상자의 범죄 련 특성

본연구의조사 상자의범죄 련특성은우선, 범죄

명은살인이 49명(51.5%)이며, 가정폭력이 38명(40.0%)으

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살인미수, 상해․상해치사, 존속

살인이 7명(7.4%), 박재물손괴죄가 1명(1.1%)으로 나

타났다. 과 수는 본 범이 첫 번째 범행인 경우가 15명

(15.8%)이며, 1범이 9명(9.5%), 2범이 6명(6.3%), 3범이

상이 24명(25.3%)이었다.

가정폭력의 발생 시 은 응답자들의 가정폭력 발생시

을결혼을기 으로나 것으로, 결혼후 1년내에가

정폭력 발생한경우가 19명(20.0%)이며, 결혼후 2년내

에 발생한 경우가 11명(11.6%)이었다. 한, 결혼 에

애인 간 폭력이 발생한 경우가 8명(8.4%)으로 나타났다.

4) WARA의 채 매뉴얼은 2007년 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인

‘가정폭력행 자 재범 험성 평가도구 개발 연구’의 부록 5

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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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으로, 가정폭력발생이결혼을기 으로가장빠른

시 은결혼 12년 이며, 가장늦은시 이결혼후 19년

6개월로 나타났다.

조사 상자의 험수 에 따른 집단분류5)

의사결정을 하여 원 수를등 척도화하는작업에

있어 가장 요한 건은 견의 상이 되는 거집단

(고 험군/ 험군)의 타당성을 우선 확보하는 일이다.

본연구는가정폭력으로인해생명손실의 험성이있는

집단과그 지않은집단을잘변별해내는도구를개발하

는것이목 이었다. 표본에포함되었던피조사자들은교

5) 일반 으로 재범 험성이 높은 집단이 고 험군이나 범죄의

유형별로 매우 이질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획일화하

여 언 할 수 없다(Ostrom, Kleiman, Cheesman, Hansen, &

Kauder, 2002).

도소에 재 수감되어 있는 시설수용자와 가정폭력으로

인해 보호 찰 인 사회 내 처우 상자 군이 있었다.

교도소에수감되어있었던 배우자살해범들 가정폭

력으로인해부인을살해한남편이나, 학 가해자인남편

을살해한피학 여성의 경우, 본연구를 한 거집단

확실하게 고 험군에 속한다고 간주할 수 있었다. 그

러나배우자의생명을손실하여교도소에 재수감은되

어있으나 사실상의 살해원인이가정폭력이 아니었던남

성친족살해범들은가정폭력을기 으로볼때가정폭력

의 고 험군이라고 간주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단순히

이들을모두를 배우자 살해범으로취 하여 자료를분석

하는 것보다는 타당한 측 단 을 산출하기 해, 가

정폭력이아닌 이유로 배우자를살해하 던 남성살인범

들은 고 험군이 아닌 험군으로 재분류하 다. 이와

변인 응답범주 명(%) 변인 응답범주 명(%)

상자

분류

교도소

보호 찰소

54( 56.8)

41( 43.2)
성별

남

여

77( 81.1)

18( 18.9)

체 95(100.0) 체 95(100.0)

연 령

20 (20-29세)

30 (30-39세)

40 (40-49세)

50 (50-59세)

60 (60-69세)

70 (70-79세)

무응답

1( 1.1)

11( 11.6)

37( 38.8)

30( 31.6)

9( 9.5)

2( 2.1)

5( 5.3)

재 직업

일용직

무 직

운

기 타

수감

무응답

13( 13.7)

4( 4.2)

5( 5.3)

18( 18.9)

54( 56.8)

1( 1.1)

체 95(100.0) 체 95(100.0)

표 6. 조사 상자의 범죄 련 특성

변인 응답범주 명(%) 변인 응답범주 명(%)

가정폭력

발생시

결혼

결혼 후 1년

결혼 후 2년

결혼 후 3년

결혼 후 4년

결혼 후 5년

결혼 후 6년 이상

무응답

8( 8.4)

19( 20.0)

11( 11.6)

6( 6.3)

2( 2.1)

3( 3.2)

15( 15.8)

31( 32.6)

범죄명

가정폭력(폭력)

살인

살인미수

상해, 상해치사

존속살인

박재물손괴

38( 40.0)

49 ( 51.5)

3( 3.2)

2( 2.1)

2( 2.1)

1( 1.1)

체 95(100.0) 체 95(100.0)

표 5. 조사 상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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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재분류가필요하 던 이유는 재 개발한 측정도구

의 보다 정확한 측 단 을 도출하기 해서 다. 만

일 거집단이타당하게 설정되지못한다면 측 단

에 있어 심각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보다정확한 측 단 을찾기 해서는보호 찰

상자들에 하여서도 가정폭력의 험도를 재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 다. 가정폭력으로 재 보호 찰 상자

로선정된자들 에 과가 3범이상이며이 에도가정

폭력 과가있는자들과일반보호 찰 상자들이섞여

있었다. 따라서 과 3범이상이며동종 과를지닌자들

은 가정폭력의고 험군으로 그 지않은 일반 보호 찰

상자들은 험군으로 분류하 다. 이와 같은 기 에

의거하여 새롭게 험군으로 분류된 피조사자들은 총

26명(27.4%), 고 험군으로 분류된 피조사자들은 총 69

명(72.6%)이었다.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정폭력 재범 험성 평가도구들

은WARA(Wife Abuse Risk Assessment), SARA (Spousal

Assault Risk Appraisal Guide), DAS(Danger Assessment

Scale), PCL-R(Psychopath Checklist- Revised)이다. 우

선, WARA는연구 1을통해개발한아내학 평가도구이

며, 가정폭력 특히 아내학 와 련이 있는 10개의 범주

를평가하도록되어있다. WARA의문항수는 24개로 3

척도로구성하여(0： 해당없음, 1：가끔해당함, 2：

아주해당함) 총 은 48 이며, 본연구에서WARA의신

뢰도 내 합치도 계수(α)는 .91이었으며, 평가자간 신

뢰도인 상 계수(r)은 .01의 유의수 에서 .98이었다.

한, SARA, DAS, PCL-R은 표 1을 통해 소개하 다. 본

연구에서 SARA의 신뢰도 내 합치도 계수(α)는 .80,

DAS의 내 합치도 계수(α)는 .80, PCL-R의 내 합치도

계수(α)는 .83으로 나타났다.

결 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들에 한 조사 상자들

의 평균 표 편차는 다음과 같다. SARA는 12.73

(6.94), DAS는 6.44(4.01), PCL-R은 15.62(7.96), WARA

는 22.33(10.32)으로 나타났다.

우선, WARA와 SARA, DAS, PCL-R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우선, SARA는 WARA의

총 을 비롯한, 부분의 하 요인과 유의미한 정 상

을 나타내고 있다. WARA 총 은 SARA와 유의수

.01에서 .54의 상 을 나타냈다. 한, DAS은 WARA의

총 을 비롯한, 모든 하 요인과 유의미한 정 상 을

나타내고 있다. DAS와 WARA 총 은 유의수 .01에

서 .75의상 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PCL-R은 WARA

총 과의 유의미한 정 상 을 나타내고 있다(r=30,

p<.05). 한, WARA의하 요인들 에서는스토킹, 과

거범죄력, 역동 특성과도 유의미한 정 상 을 나타

내고 있다.

험수 에 따른 아내학 험성 평가도구의 차이

조사 상자를 고 험 집단과 험 집단을 구분하여,

이에따른 아내학 험성평가도구의 차이를알아보았

다(표 8). 그결과, DAS와 WARA에서고 험집단이

험집단보다 통계 으로 유의미한수 의 높은 수를

나타냈다(t=-4.90, p<.001; t=-3.88, p<.001). 이는 DAS와

WARA가 가정폭력에서 기인한 생명 손실이나 상습 인

재범등을구별해낼수있음을시사하는결과라고생각된

다. 한, 험수 에따라구체 으로 WARA의어떤하

요인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신체

학

성

학

심리

학
의처증

자녀

학
스토킹

처

특성

경제

학

과거

범죄력

역동

특성
WARA

SARA

DAS

PCL-R

.54**

.69**

.18

.17

.57**

.04

.39**

.66**

.15

.33**

.69**

.20

.27*

.42**

.12

.44**

.62**

.26*

.32**

.47**

.07

.24*

.37**

.06

.28*

.30*

.28*

.46**

.49**

.46**

.54**

.75**

.30*

*p<.05, **p<.01

표 7. WARA와 SARA, DAS, PCL-R의 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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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학 를 제외한 모든 하 요인인 신체 학 는

t=-3.49, p<.001, 성 학 는 t=-2.82, p<.01, 심리 학

는 t=-2.56, p<.05, 의처증은 t=-3.87, p<.001, 스토킹

은 t=-3.25, p<.01, 처행동은 t=-2.10, p<.05, 경제 학

는 t=-2.23, p<.05, 과거범죄력은 t=-2.99, p<.01, 역동

특성은 t=-2.31, p<.05로 고 험 집단이 험 집단

에 비해,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수를 나타냈다.

험수 에 한 재범 험성 평가도구들의 ROC 분석

원래신호탐지이론으로부터출발하게된 ROC(Receiver

Operation Characteristic) 분석은 네 가지 측가능성에

근거한다. 우선 험하다고 측한범죄자가후에진짜로

범죄를하는경우(TP; True Positive), 험하다고 측하

으나 재범을 하지 않는 경우(FP; False Positive), 험

하지 않다고 측하 던 범죄자가나 에도 재범을 지

르지않는경우(TN; True Negative), 험하지않다고

측하 으나 후에 재범을 지르는 경우(FN; False

Negative) 네 가지가 재범 측 시 고려되어야 할 가능성

이다. 이네가지가능성을토 로하여 측력에 한두

가지지표를산출할수있는데그것은 측도구의민감성

(sensitivity)과 한정성(specificity)이다. 참고로 민감성지

표는 TP/(TP+FN)으로 한정성 지표는 TN(FP+TN)으로

산출한다. 이들 두 지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진정한 재범

자를 잘 맞출 확률과 진정한 비재범자를 잘맞출 확률은

증가하는 것이다.

험수 에 한 평가도구의 ROC 분석을 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SARA의 AUC는 .64, 표 오차는 .08,

그림 1. 험수 에 한 평가도구들의 ROC분석

p<.124, 95%신뢰구간은 .47에서 .80까지의 범 를 나타

냈다. DAS의 AUC는 .76, 표 오차는 .08, p<.003, 95%

신뢰구간은 .61에서 .78까지의 범 를 나타냈다. PCL-R

의 AUC는 .61, 표 오차는 .09, p<.220, 95%신뢰구간은

.44에서 .78까지의 범 를 나타냈다. WARA의 AUC는

.70, 표 오차는 .08, p<.020, 95%신뢰구간은 .55에서 .85

까지의범 를나타냈다. 따라서 험수 을변별하는데

있어서는 본 연구의 평가도구들 DAS와 WARA의

AUC가 .70이상을 나타내어, 유의미한 변별력을 지녔다

고 볼 수 있다.

WARA 검사의 척도화 차와 측 단 산출

다음에서는WARA 총 을근거로이들두 거집단을

가장잘변별하는 측 단 은 ROC 분석을통해산출

하 다. ROC는 측력을 함수로서보여주는결과로,

집단 사례수 평균(표 편차) df t

SARA
험

고 험

26

44

11.19(6.17)

13.64(7.28)
68 -1.50

DAS
험

고 험

26

69

3.85(2.81)

7.42(3.97)
93 -4.90***

PCL-R
험

고 험

26

43

13.50(7.96)

16.91(7.77)
67 -1.74

WARA
험

고 험

25

68

15.96(6.82)

24.68(10.44)
91 -3.88***

***p<.001

표 8. 험수 에 따른 평가자용 도구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성격

- 92 -

변별도구가 측력이없는경우변별선이하의면

이 50%, 변별선 이상의 면 이 50%에 해당하는 양태를

보인다. 하지만 변별기 이 우연 수 이상의 측력을

지녔을수록 변별기 을토 로 도출된그래 이하의 면

은 더 넓어지게 된다. 따라서 변별기 을 용하여 산

출된그래 이하의면 은정확한 측력을상징하는

비율을 뜻하는데, 표 9의 AUC(Area Under Curve)의

지표가 변별기 을찾아내는 가장 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ROC분석 결과 산출된 표 9의 변별지표들을 살펴보면

변별기 이 22이상일때 AUC(정확한 측력의 비

율)가 최 가 되어 .72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

다.6) 이때발생하는민감도는 .60, 특이도는 .84 다. 이는

정한수 의 측타당도지표인것으로 단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AUC가 최 던 22 을 잠정 인 변

별기 으로채택하 다. 이를변별기 으로 용하자면

WARA 수 22 이상의가정폭력행 자들은상 으

로 가정폭력으로 인해 생명의 손실 험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 표 10에서 나타난 것처럼, WARA 22 이상을

기 으로 채택했을 때, 가정폭력에 기인하여 생명에

한 손실 험성이 높은 사람을 정확히 험성이 높다고

측할(TP) 확률은 91.1(41/45×100)%이며, 생명 손실의

험성이 낮은 사람에 해서 험성이 낮다고 정확히

측할(TN), 확률은 43.8(21/48×100)%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개발한 WARA는 가정폭력에 기인한 생

명 손실의 험성을 비교 정확히 측해낸다고 평가

할 수 있다.

논 의

본연구에서는아내학 험성평가도구, 즉가정폭력

아내학 의 고 험군을 변별해내는 도구를 개발하고

자 노력하 다. 다음에는 연구 결과들을 심으로 하여

논의 제언을덧붙이고자한다. 우선본연구에서는기

존연구들에서가정폭력 아내학 험성과 련된것

으로알려진요인들을추출하고, 덧붙여 ‘한국여성의 화

연합' 상담원들을 상으로하 던 비연구를토 로하

여 한국 아내학 험성 평가 도구인 WARA(Wife

Abuse Risk Assessment)를 개발하 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WARA의 거 련 타당도 공인타당도를 검

증해보기 하여, 가정폭력. 특히아내학 에 한 험성

피해범 를측정하는기존검사들과의 련성을살펴

보았다. 그결과, 구조화된면담기법을통하여평가하도록

개발된 WARA의경우, SARA, DAS, PCL-R과의유의미

한 정 상 이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WARA는 거 련타당도가 우수함을 알 수 있다. 한,

구조화된 면 기법으로 구성된 WARA의 평가자간 신뢰

도를측정하기 해서, 분석에사용한표본들 일부사
6) 일반 으로 AUC가 .70 이상이면 거집단에 한 측력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한다.

AUC SE 유의도
95% 신뢰구간

민감도 1-특이도 PPP NPP
하한 상한

WARA15이상

WARA16이상

WARA17이상

WARA18이상

WARA19이상

WARA20이상

WARA21이상

WARA22이상

WARA23이상

WARA24이상

WARA25이상

.592

.630

.615

.620

.638

.644

.684

.721

.699

.663

.668

.069

.068

.068

.067

.066

.065

.062

.057

.058

.060

.059

.176

.056

.090

.076

.042

.034

.007

.001

.003

.017

.013

.456

.496

.482

.488

.509

.516

.562

.610

.585

.544

.552

.728

.763

.748

.752

.767

.771

.806

.833

.814

.781

.784

.824

.779

.750

.721

.676

.647

.647

.603

.559

.485

.456

.640

.520

.520

.480

.400

.360

.280

.160

.160

.160

.120

.830

.821

.803

.797

.803

.778

.863

.911

.905

.892

.912

.400

.405

.406

.414

.444

.429

.429

.438

.412

.375

.373

표 9. WARA의 변별기 의 변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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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를임의 으로선택하여, 박사 연구원 2명이각사례

에 해가정폭력 험수 를WARA로각기평가하 다.

그 결과 WARA는 만족할 만한 수 의 평가자간 신뢰도

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교도소 표본에서는 가정폭력에 기인하여 배우자

를 살해한 집단을 고 험 집단으로, 단순 친족 살해 집

단을 험 집단으로 분류하고, 보호 찰소 표본에서는

과 3범 이상이며 동종 과를 지닌 자들을 가정폭력의

고 험군으로, 그 지 않은 일반 보호 찰 상자들은

험군으로 분류하 다. 이 게 분류된 두 집단은 평가

도구 측정치들상에서 유의한차이를 산출하는지 살펴보

았다. 이는 재 개발된 WARA가 아내학 의 험 수

를 의미있게 변별해내는지 확인하기 해서 다. 그

결과 두 거집단간의 차이는 DAS와 WARA에서 유의

한 차이를 포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WARA의 하

척도별 두 집단 간 차이는 WARA의 하 요인 에서는

자녀학 요인을제외한 모든요인들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험요인들로 뽑은 신체

학 , 심리 학 , 성 학 , 의처증, 스토킹, 경제

학 등의 특성들이 가정폭력 고 험 집단에서 험

집단에 비해 더 빈번하고, 심각한 수 으로 나타나고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WARA 총 을근거로 험수 을 기 으

로 분류된 두 거집단을 가장 잘 변별하는 측 단

을 ROC 분석을 통해산출하 다. WARA는변별기

이 22이상일때 AUC(정확한 측력의 비율)가최

가 되어 .72에 이른다는사실을 확인할수 있다. 이는

정한수 의 측타당도지표인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AUC가최 던 22 을잠정 인변별기

으로 채택하 다. 이를 변별기 으로 용하자면

WARA 수 22 이상의가정폭력행 자들은상 으

로 가정폭력으로 인해 생명의 손실 험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지 까지의 결과를 토 로 보자면, 가정폭력에 기인

한 생명 손실 험성을 측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WARA, PCL-R, DAS를함께사용하는것이다. 왜냐하면

DAS는 폭행행 에 해서 집 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WARA는가정폭력상황에서아내학 행 뿐만아니라,

가해자의기질 인측면을함께평가하고있으며, PCL-R

은가정폭력 뿐만 아니라일반범죄에 있어서도재범 험

성을 가장 정확하게 측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이때,

WARA의 변별기 은 에서언 하 듯이 22 을

당한것으로수용하면되었고 PCL-R의변별기 은일

반 으로 25 7) 정도를사용한다. 한, DAS의변별기

은일반 으로 7 8)에서고 험군을선별하기 한변

7) 캐나다의경우싸이코패스를변별하는기 으로 PCL-R 30

을 사용하고 있지만, 국 스코틀랜드의 경우에는 변별

기 을 PCL-R 25 을 사용하고 있다(Cooke & Michie,

2001). 재국내에서 PCL-R의타당화작업이진행 인 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잠정 으로 PCL-R 25 을 변별기

으로 정하 다.

8) DAS의경우 Campbell과 Webster 등(2004)은남편의학 로

인해 여성이 살해된 사건과 살해되지 않은 사건을 비교하

는데, DAS의변별기 을 7 으로하 을 때, 측 민감도는

58%, 측명확성즉특이도가 87% 으며, ROC 분석결과,

AUC는 90.8%에 이르는 것을 확인하 다. 한, DAS를 사

용한국내연구(이수정, 2006)에서도외국에서일반 으로받

아들이고 있는 변별기 인 7 을 그 로 수용하여 사용한

바있으며, 연구 결과 응답자들인가정폭력에 기인하여 남편

WARA 22 이상으로 측한 경우
체

험 고 험

험
빈 도

WARA 22 이상 %

21(TN)

43.8%

4(FP)

8.9%

25

26.9%

고 험
빈 도

WARA 22 이상 %

27(FN)

56.2%

41(TP)

91.1%

68

73.1%

체
빈 도

WARA 22 이상 %

48(all negatives)

100%

45(all Positives)

100%

93

100%

표 10. WARA의 변별기 에 의한 측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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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력이 최 가 된다고 인정된다.

이들도구들을 함께사용하여가정폭력에기인한생명

의 손실가능성을 측하고자할 때에는표 12를참조하

면된다. 우선세가지평가자용 도구에서모두 험도가

변별기 을넘어서거나 PCL-R이변별기 이상이며

WARA와 DAS가변별기 이상인경우에는형사사법

기 의긴 개입이필요하다. 이는 범자들의경우에도

해당된다. 허나이세도구 한가지평가도구만이변별

기 을넘어서는가정폭력범에 하여서는집 보호

찰을실시하는동시에상담등을함께집행할수있을것

이다. 세가지도구 어떤것에서도변별기 을넘지

않는 경우, 일반 보호 찰을 집행하는 것이 합하다.

본 연구의 제한 은 재범 험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일정 기간이 소요된 이후 재범을 추 하는 연구까지를

진행하지는 못했다는 이다. 추후 재범추 을 통해 실

증 거행동 측정치들을 확보한다면 WARA의 재범

련 측타당도를더욱정확히 확인할수있을것이다.

한, 연구 1에서는 한국의 가정폭력 상황에서 아내학 에

한 실제 인자료를 수집하기 해서 가정폭력을 문

으로 상담하는 상담원들을 상으로 가정폭력의 험

을살해한여성들의 DAS 평균값이 9.1 , 표 편차 5.05 으

로나타났다. 이는국내에서 DAS의변별기 을외국과동

일하게 7 으로 용하여도크게무리가없음을나타낸결과

라고할수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도 DAS의변별기 을

7 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요인에 해 알아보았다. 이는 아내학 험요인에

해 문헌조사만을 하는 방법보다는 실성이 확보되지만,

실제로가정폭력의 고통을 직 겪은 피해자들로부터얻

는 자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정폭력에 한 상담원들

의 주 인 생각이 반 되었다는 한계 이 있다. 따라

서 추후 가정폭력 가해자 는 피해자를 상으로 용

하여 도구의 요인구성의 타당성을 확보하는일 한 필

요할 것이다.

한국사회에는 통 으로 ‘가족은매우 사 인집단이

기 때문에 가정폭력에 하여서는 사회 인․공 인 개

입의 필요성이 다’라는 인식이 만연해왔다. 그러나 여

러연구들은가정폭력이단순히일회성을지닌사건이아

니며, 피해자에 한신체 인고통뿐아니라, 생명까지를

담보할수있는매우 험한범죄임을지 하고있다. 따

라서 이와 같은 험한 범죄, 컨 생명의 손실까지도

야기할수있는범죄에 한실질 인개입이필요하다는

데에는이견이있을수없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한특례법｣에도이와같은취지는잘반 되어있다. 개정

안 제8조 제1항의 경우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경우’ 임시조치를취할수있게명기하 다던가, 제

29조등에서피해자의보호를 해임시조치를집행할수

있도록보완한내용들은이같은취지를정확하게반 한

다. 더욱이제21조 제1항과 제2항 등에서는 사는 조사

혹은보호 찰 등을통해가정폭력의재범 험성등

을 평가하도록 명하고 있다. 이 같은 조항들은 가정폭력

험성 등 평가자용 도구의 변별기 활용

최고

험

WARA

PCL-R

DAS

22

25

7

세도구모두에서변별기 이상인경우：가해자의격리를통해피해자

와의 분리 필요

고 험

WARA

PCL-R

DAS

22

25

7

PCL-R이 변별기 이상이면서, WARA와 DAS 하나가 변별기

이상인 경우：가해자의 격리를 통해 피해자와의 분리 필요

험

WARA

PCL-R

DAS

22

25

7

세 도구 하나에서 변별기 이상인 경우：가해자에 한 집 찰

후 의사결정 필요

험

WARA

PCL-R

DAS

22

25

7

세도구모두에서변별기 이상이없는 경우：가해자에 한 상담

계도 처분 필요

표 11. 생명 손실 험성에 한 변별 기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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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래하게될고도의 험으로부터피해자(혹은가해자

자신)를 보호하자는 취지를 반 하는 것으로서 경찰단계

의응 조치나검사나 사의 단에보다신 을기하고

피해자의 생명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

같은형사사법 의사결정은바로 ‘재발우려’ 혹은 ‘재범

험성’을 정확히 평가해내는 일인데, 본 연구과제는 가

정폭력의 험수 를평가하는데에있어의미있는결과

물을 산출하고 있다. WARA, 그리고 DAS와 PCL-R의

사용은 만의하나 가정폭력으로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

나, 가해당사자가오히려피학 자에의해사망할 험성

을 의미있게 견한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실증 연구

결과들은 형사사법기 의자의 단을보다 확실한 근

거를 가지고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도와 것이기에

가정폭력에 기인한 고도의 험가능성에 하게 처

할 수 있는 실 인 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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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a Risk Assessment Tool for

Measuring Wife Abuse

Soo Jung Lee Hye Sun Lee Soo Kyung Lee Hyun J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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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developed a risk assessment tool for measuring severity of wife abuse.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his measurement tool aims to prevent women from lethality of abusive intimate partner

relationship, especially domestic violence. In order to accomplish this purpose, first, the risk factors for

wife abuse were selected based on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and an interview of Korea Women's

Hot Line's counselors. Then theses risk factors were constructed to be the preliminary form of WARA

(Wife Abuse Risk Assessment). In order to evaluate the validity indexes of WARA, Pearson correlations

between the WARA and SARA, DAS, PCL-R was calculated. As a result, WARA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SARA, DAS, PCL-R. ROC analysis was applied to produce a cutoff-score discriminating

high risk group from low and medium risk groups. Consequently, WARA presented to have good

discriminating power among criterion groups. Finally, it was discussed how to use this assessment tool

for criminal justice professionals to predict lethality of domestic violence.

Keywords: Domestic violence; Wife Abuse; Risk assessment; High risk group; Low risk group;

Criminal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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